[별표2]
	공 동   행 위
경쟁 제한행위
	탈퇴신고서

	탈퇴사업자
	(명      칭
	(외              인)

	
	(주      소
	
	(전화번호:         )

	
	(대표자성명
	(한자               )

	(탈   퇴
  년 월 일
	

	(탈퇴사유
	

	

	20   년   월   일   인가된       에 관한
	공 동 행 위

경쟁제한행위
	

	(인가번호 제     호)로부터 탈퇴한 자가 있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2조(공동행위의 실시상황 보고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20       .      .       .
인가사업자 대표           인

공정거래위원회    귀중

	  <첨부서류>

1. 탈퇴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
2. 탈퇴사업자가 수인인 경우 그 명칭과 주소를 기재한 서류
3. 일부 사업자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공동행위의 유지가 계속 필요하다는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


1011-106-01711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0mm×268mm
1987. 10. 28 승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쇄용지(2급) 60g / m2
